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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항소를 각한다1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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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 용 피고가 부담한다2. .

청구취지1.

피고는 원고에게 억 만 원 이에 하여 부 지72 450 2006. 4. 21. 2009. 6. 24.

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 지5% , 20%

하라.

항소취지2.

심 결 피고 소부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1 ,

각한다.

가 원고는 부산 구 동 일 를 사. 2003. . . - 66,711.3○○ ○○ ■■ ○○○ ○○ ㎡⏏⏏

업시행구역 아래 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그 면 이 이었 나( 2005. . . 54,258○○ ○○ ㎡

부산 역시 고시 구역 변경지 고시 사업시행2008. . . 2008-545○○ ○○

구역 면 이 같이 증가 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하여 이, ‘ ’ )

사건 사업구역 내 아 트 라아 트 이하 존 아680 280 ( ‘⏏⏏    

트 라 한다 를 철거하고 새 아 트를 건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하’ ) ( ‘ ’ )

하여 립 도시 주거 경 법 이하 도시 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건( ‘ ’ )

축 사업조합 부산 역시 구청장 부 이 사건 사, 2005. . . ‘○○ ○○ ■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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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구역 내에 편입 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용도폐지 는 피고 소 도

에 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 할 것 조건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’

았다.

나 이에 라 원고는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부 이 사건. 2006. . . ,○○ ○○

사업구역에 편입 토지 존 아 트 단지 내 도 사용 부산 구■■ ⏏

동 존 아 트 단지 외곽도 앙도 역할- 4,876 {○○○ ○○ ㎡⏏

하는 동 도 이하 이 사건 도 라 한다 에- 19,823 ( ‘ ’ ) 2005.○○○ ○○ ㎡ ○⏏⏏

분할 어 그 지 지목이 변경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. . . ‘ ’○ ○○

다 를 억 만 원에 매 하 하는 내용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} 72 450 ( ‘ ’

한다 체결하고 그 피고에게 매매 부 지 한 뒤 이 사건 토지에) ,

하여 원고 앞 소 권이 등 를 경료하 다.

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일부 토. ,

지 에 합계 원 상당 용 들여 도시 법상 시 인 도7,868,355,195

다만 재건축사업 료 단계에 량한 결과 그 면 이 증가하여2,088 ( , 13.5㎡ ㎡

토지 장상 동 도 이다 어린이공원 를 새 이2101.5 ) 2,045○○○ ㎡ ㎡⏏⏏

하여 피고에게 부 채납하 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증[ ] , 1, 8 12 , 14, 16, 17, 19 , 22

각 재 심 법원 주식회사 나라감 평가법인에 한 각 감 탁결과 변, 1 ,

체 취지

가 원고 주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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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피고 부 매 한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 인 도시 법 조 항65 2

후단이 규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 는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소‘

시 이므 이 사건 매매계약 강행규 에 어 효이고 피고는 이 사’ ,

건 매매계약 당시부 이 사건 토지가 상양도 상인 시 에 해당한다는 것

잘 알고 있었 므 피고는 악 익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,

이에 한 매매 지 일부 이자 또는 지연손해 부당이득 할

가 있다.

나 피고 주장.

이 사건 토지는 국토 계획 이용에 한 법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( ‘ ’ )

법 에 하여 도시계획 결 어 시 이 아닐 뿐 러 도 법상 노

인 등 도 개 차도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상 도 에 불과하여 도시 법

조 항 후단 상양도 상인 시 이 아니므 원고 청구에 할65 2 ,

없다.

가 법.

별지 재 같다.

나 상양도 상인 시 인지 여부에 한 단.

이 사건에 인 는 사실 계(1)

가 건 부고시 이 사건 사업구역 포함한 부산( ) 1976. . . 198○○ ○○ ⏏

동 일 해면매립지 면 를 아 트지구 지 하는 도시계획결399,340㎡⏏ ⏏⏏

이 고시 고 이어 부산시고시 도시계획결 에, 1977. . . 1491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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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지 승인 고시가 었다.

나 한편 건 부 장 부산시장이 승인 요청한 아 트지( ) , 1984. . .○○ ○○ ⏏⏏

구 를 개 지구 지구 이 사건 사업구역 일 이다 지구381,027 3 {1 87,562 ( ), 2㎡ ㎡

지구 구분하고 지구 지구130,833 , 3 162,632 } , 1 18,936 2 22,452㎡ ㎡ ㎡ ㎡

지구 를 도 용지 지구 를 학 용지 지구3 15,463 , 2 16,795 , 3 6,340㎡ ㎡ ㎡

를 공원용지 이용하 하는 내용 아 트지구 개 본계획 승인하 다.⏏⏏

다 승인 아 트지구개 본계획에 하면 계획도에 이 사건 도 에 한( ) ,⏏⏏

개략 인 도면이 나 있고 용도규 계획에 학 용지는 학 시 공원용지는 근린, ,

공원시 도 용지는 도 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 어 있 며 개 잔여지, “ ” ,

건축계획 건축계획도에 이 사건 도 가 도 시 어 있다.

라 그런데 부산직할시는 도시계획시 결 에 한 것 는 공원에 한 것만( ) ,

있는 아 트지구개 본계획 부산직할시 고시 구1985. . . 301○○ ○○⏏⏏

주택건 진법 조 항 규 에 하여 고시하 다20 2 .

마 한편 아 트지구개 본계획에 라 당시 아 트지구개 사업( ) , ⏏⏏ ⏏⏏

시행자이 주식회사 주택 아 트지구 지구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1  ⏏⏏

상인 존 아 트 타워아 트 를 나란히 한 태 건축하여 분양하798

함과 아울러 존아 트 단지 앙도 외곽도 역할 타워아 트 외곽도, (

일부 포함 하는 이 사건 도 를 한 뒤 경 피고에게 부 채납) 1988. .○○

하 고 자 권리귀속 원인 하여 피고 명, 1988. . . 1988. . .○○ ○○ ○○ ○○

소 권이 등 가 경료 었다.

이 사건 도 는 크게는 존아 트 단지 앙도 복 차 그 아 트( ) (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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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 체를 러싼 외곽도 복 차 부분 구분 고 타워아 트 외곽도( 3 ) (

일부도 포함 어 있 에 본 같다 앙도 외곽도 모 북쪽에),

한 구청 앞 도시계획시 인 도 연결 어 존 아 트( - ) ,■■ ○○ ○○

단지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 트 주민 역시 자 이 앙도 외곽도 를 이,

용하여 구청 면 통행하 고 마 버스도 다 며 피고도 이 사건 도 를, ,■■

도 리하여 는 피고가 도 앙 가장자리 주 차 도색뿐 아니(

라 도 보 시 아스 트 포장도 한 것 보인다 이 같이 이 사건 도 는 이 사, ),

건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 황 도 법상 도 이나 도 법에 른 노,

인 지 공고 또는 도 구역 결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( ) .․ ㆍ

사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한 원고 지구단 계획 입안요청에( )

라 피고는 부산 역시 고시 같 달 부산2004. . . 2004-289 , .○○ ○○ ○○

역시 고시 이 사건 사업구역 일 를 국토계획법상 종 지구단 계2004-311 1

획구역 지 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 보를 하여 이

사건 도 부를 용도폐지 부산 역시 고시 이 사(2005. . . 2005-258○○ ○○

건 도 부가 아니라 도 만 용도 폐지하는 것 고시 었7,790㎡

다 한다는 내용 도시 리계획결 지 도면승인 고시를 하고) , 2005. . .○○ ○○

부산 역시 고시 아 트지구를 도시 법상 주택재개2005-23 ⏏⏏

사업구역 변경 지 하 다.

아 이어 앞 본 자 부산 역시 구청장 이 사건 재건축( ) 2005. . .○○ ○○ ■■

사업 시행인가 이후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도2005. . . (4,876 ) (19,823○○ ○○ ㎡

에 분할 어 그 지 지목이 변경 었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재건축) ,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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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시행 인하여 용도 폐지 는 시 인 도 라고 어있는 원고

리처분계획이 부산 역시 구 고시 인가 고시2005. . . 2005-42○○ ○○ ■■ ․

었다.

자 한편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단지 내( ) ,

지들 동 등 일부에 새 이 외곽도 를 장 이하 이 사건 외( - ) ( ‘○○○ ○○⏏⏏

곽도 장 부분이라 한다 하여 하 는 원고가 새 이 장하여 한 이 사’ ) ,

건 외곽도 장 부분 구 고시 시 고시 었고 이어2009-2 ,■■

구 고시 이 사건 사업 시행 인하여2009. . . 2009-10○○ ○○ ■■

새 이 한 시 인 도 를 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 었는데 이 사건,

외곽도 장 부분 경우에도 시 조 는 작 었 나 도 법에 한 노

인 지 공고 등 차를 거 지는 아니하 다( ) .․

인 근거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가지번 포함 각 재 변[ ] 12 37 , 1 51 ( ) ,

체 취지

단(2)

가 이 사건 도 는 아래에 보는 규 과 법리 사실 계 등에 추어 보( )

면 도시 리계획 결 어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소 시 에 해,

당하므 도시 법 조 항 상양도 상인 시 에 해당한다고, 65 2

이 상당하다.

즉 구 주택건 진법 조 항 구 도시재개 법 조 항 규 에, 22 1 , 5 7

하여 구 주택건 진법 조 항에 한 아 트지구개 본계획 고시가 있는, 20 2

경우 그 고시내용 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 결 하여야 할 사항 구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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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법에 른 도시계획결 이 있는 것 보도 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,

도 는 구 도시계획법 조 항 나 목 조에 하여 도시계획2 1 1 ( ) , 3 , 16

써만 할 있는 시 이므 아 트지구개 본계획 고시가 있 경우 그,

고시내용에 포함 아 트지구 내 도 에 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 인 도

를 하는 도시계획결 이 있었 것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( 1999. 4. 13.

고 결 참조98 16453 ).

이 사건 경우 구 주택건 진법 조 항 동 시행 조 항에, 20 2 , 23 3

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 아1985. . . 301○○ ○○ ⏏⏏

트지구개 본계획이 고시 고 본계획에 라 아 트지구 내에 이 사⏏⏏

건 도 가 어 아 트지구 북쪽에 한 구청 앞 도시계획시 인■■⏏⏏

도 에 연결 주민들이 리 이용하는 시 에 해당하는 통시,

역할과 능 하 뿐 아니라 지 도 외곽도 부분 여 히 시 에 해당하,

는 통시 역할과 능 하고 있 며 피고도 이 사건 도 에 차 도색과,

포장 하는 등 통시 도 리하는 등 이 사건 도 에 하여는 구,

주택건 진법 조 항 조 항 구 도시재개 법 조 항 구 도시계20 2 , 22 1 , 5 7 ,

획법 조 항 나 목 조 각 규 에 하여 구 도시계획법상2 1 1 ( ) , 3 , 16

도시계획결 이 있었 것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법, (2002. 2. 4. 6655

어 부 시행 것 부 조 항 이 법 시행 당시 종2003. 1. 1. ) 15 1 “

도시계획법에 한 도시계획시 이 법에 한 도시계획시 본다 고 규 하고 있”

므 이 사건 도 는 도시계획시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, .

나 가사 이 사건 도 가 도시 리계획 결 도시계획시 이 아니라고 하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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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도 앞 본 사실 등에 하여 알 있는 아래 같 사 등에 추어 보면 이, ,

사건 도 는 도시 법 조 항 상양도 상인 시 에 해당한다고65 2

이 타당하다.

피고 산하 구청장 부산 역시 구 고시2005. . .① ■■ ○○ ○○ ■■

갑 증2005-42 ( 12 1)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과 하여 신설 또는 폐지『

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』항목 하에, 『신설공원 면적 용도폐지 도로: ~ 2,045 ,㎡

면적: ~ 4,876㎡』라는 내용이 포함 원고 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고시하 는

피고 산하 구청장에 하여 인가 고시 리처분계획에도 이 사건 토지는, ·■■

시 어 있다.

이 사건 도 는 개 당시 시행자 신청 락 등 도시계획시 결 조 가②

작 지 아니한 있 나 당시 건 부 장 이 승인한 아 트지구개 본계, ⏏⏏

획 계획도에 이 사건 도 에 한 도면이 나 있었고 용도규 계획에 도 용지는,

도 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 어 있었 며 개 잔여지 건축계획 건축계획‘ ’ ,

도에도 이 사건 도 가 도 시 어 있었고 실 크게는 존아 트 단지,

앙도 복 차 부분과 그 아 트단지 체를 러싼 외곽도 복 차 부분( 2 ) ( 3 )

타워아 트 외곽도 일부도 포함 어 있 어 있고 앙도 외곽도( ) ,

모 북쪽에 한 구청 앞 도시계획시 인 도 연결( - )■■ ○○ ○○

어 존 아 트단지 주민 뿐 아니라 타워아 트 주민 역시 이 사건 도 를 이용, ,

하여 구청 면 통행하고 마 버스가 다니는 등 시 에 해당하는 통시■■

역할과 능 하 다.

구나 피고도 이 사건 도 에 차 도색과 포장 하는 등 도 리하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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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 아니라 이 사건 도 이 사건 토지를 외한 나 지 도 부분 지 도,

피고가 시 고시한 이 사건 외곽도 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시

에 해당하는 통시 역할과 능 하고 있다.

이 사건 외곽도 장 부분이 구 고시 시 고2009-2④ ■■

시 었고 이어 구 고시 사업시행 인하, 2009. . . 2009-10○○ ○○ ■■

여 새 이 할 시 인 도 를 상귀속한다는 내용이 고시 었는데 이 사,

건 외곽도 장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존 외곽도 이 사건 도 이 사건 토(

지 부분 외한 부분 도 도시계획시 조 나 시 조 가 작 지는 않았지)

만 시 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 즉 상과 구조 능상 일체를 이루. ,

는 도 시 조 가 작 이 사건 외곽도 장 부분만 시 에

해당하고 나 지 도 부분 도시계획시 조 나 시 조 가 작 지 않았,

다는 것만 시 이 아니라는 것 단히 부자연스럽다.

이 사건 외곽도 장 부분 경우 도 법에 한 노 인 지 공고, ( )⑤ ․

등 차를 거 지는 아니하 에도 피고가 도시 법상 시 지 ․

고시하 다.

한편 도 법상 도 는 리청 등에 하여 노 이 인 지 공고 도 를, ( )⑥ ․

가리키는 것 그에 른 필요 차 도 구역 결 고시가 뒤 르게․

어 국토계획법상 도시 리계획 결 고시 나 도 법 조 항( 25 1 7 ),․

아 트지구개 본계획이 고시 어 이 사건 도 가 개 당시 법 인 구 도⏏⏏

법 법 개 것 조 구 도 법시행(1989. 12. 30. 4175 ) 10

통 개 것 조 에 하면 도시계획(1985. 10. 16. 11780 ) 10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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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에 한 도 는 도 법 노 규 도 구역결 규 도 장 규 등, ,

용이 어 있었 뿐 아니라 구 도시계획시 에 한 규, (1986. 4. 16.

부 개 것 에도 노 규 이 없었는 부399 ) (2000. 8. 18.

도시계획시 에 한 규 이 개 면 노 규 이 신 었257

다 같이 이 사건 도 당시 법 등에 하면 도시계획사업에), ,

한 도 에는 도 법상 도 구역결 뿐 아니라 노 인 지 공고조차도 필요하, ( )․

지 않았 므 이 사건 도 에 하여 도 법상 노 인 지 공고 등 차가, ( )․

없었다고 하여 도시 법상 시 인 도 가 아니라고 할 는 없다.

피고가 원고 부 원고가 원 상당 용 들인 도시 법상7,868,355,195⑦

시 인 이 사건 외곽도 장 부분과 어린이공원 부채납 면 도 ⏏

아 트지구개 사업 시행자이 주식회사 주택 부 아 트지구개⏏   ⏏⏏

본계획에 라 아 트 단지 외곽도 앙도 역할 하도 어 부채

납 아 소 권 취득한 이 사건 도 를 원고에게 상양도가 아닌 상 양도한다는

것 평에도 심히 한다.

국 재산법상 행 재산 일종인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 공공용 사용⑧

하거나 사용하 결 한 재산 말하는 것이므 법(2009. 1. 30. 9401

개 구 국 재산법 조 항 도 같 인공 공공용 재산4 2 2 ),

도 법 에 하여 지 거나 행 처분 써 공공용 사용하 결 한 경우 또

는 그러한 지 이나 결 이 없 라도 국가가 실 공공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

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시 지가 법 에 하여 도 지, ,

거나 행 처분 써 공공용 사용하 하는 결 이 있었 것 볼 자료는



- 12 -

없지만 앞 본 같이 주식회사 주택이 아 트지구개 본계획에, ㉮   ⏏⏏

하여 이 사건 도 를 개 하여 공 통행에 공한 이래 계속하여 도 일

통행 공 어 주식회사 주택이 이 사건 도 를, 1988. . .㉯ ○○ ○○  

피고에게 부 채납하여 부산 역시 소 귀속 그 이후부 피고가 리, ㉰

청 이 사건 도 를 사실상 도 리하여 사실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,

도 에 하여 도 구역 결 고시나 도 도시계획법 등에․

한 차를 거 가 없다고 하 라도 피고에게 귀속 이후 피고, 1988. . .○○ ○○

가 직 공 통행에 공 도 사용함 써 행 재산 일종인 공공용 재산

지 리 어 다고 할 것이다.․

다른 한편 도시 법 시 미를 하면 그 시,⑨

하나 도 를 규 하고 있지만 도시 법 그 시행 등에는 도 에‘ ’ , ‘ ’

한 규 이 없 뿐 아니라 상양도 상이 는 시 국토계획법,

조 에 한 같이 도시 리계획 결 도시계획시 한 하는 규2 7

도 없는 등에 추어 보면 도시 법 조 항 상양도 상이 는, 65 2 ‘

시 해 함에 있어 도시 법 조 에 열거하고 있는’ 2 4

시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 법 조 항에 한 상양도 상이65 2

는 시 이라고 볼 것이지 시 개 자체를 국토계획법에 하, ‘

여 도시 리계획 결 어 시 한 하여 해 할 이 는 없다’ .

구나 도시 법 조 항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하여 새65 2⑩

시 이 단 규 에 라 리청에 상 귀속 인하여 야

는 사업시행자 재산상 손실 고 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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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용에 상당하는 범 안에 사업 시행 용도가 폐지 는 국가

등 소 시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 도 하여 같 재

산상 손실 합리 인 범 안에 보 해 주고자 하는 데 있어 후단 규 민,

간 사업시행자에 하여 새 시 용에 상당하는 범 안에

용도 폐지 시 상양도를 강 하는 강행규 보아야 하는 (

법원 고 결 이 같 입법취지 등에 추어 보 라도2007. 7. 12. 2007 6663 ),

도시 법상 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 조 작 등 식 차,

요건 모 구 한 도시계획시 한 하여 좁게 해 할 이 는 없 므 ,

시 도 경우 도시계획시 조 가 필요하거나 도시계획시 도,

개 과 같 도 차를 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.

한편 시 국토계획법에 하여 도시 리계획 결 어,⑪

시 이라고 볼 경우 도시 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국토계획법,

또는 도시계획법 규 것이어 국토계획법 이 또는 도시계,

획법 이 에 존재하 도 등 도시 리계획 또는 도시계획 결 어

시 이 아니라고 하게 어 시 개 에 포함 지 않게 는

이 생한다.

도시 법 상양도 상이 는 시 범 에 해 사업시행‘⑫

자가 새 이 한 시 용에 상당하는 범 안 한하고 있고’ ,

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 이용실태 이용 간 이 포장여부 차 도색 등, , , ,

에 라 합리 단할 있 므 도시계획시 이 아닌 도 를 도시 법상,

시 에 포함시키 라도 상양도 범 가 한 장 우 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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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할 는 없다.

그 에 도 등 공공용재산 지는 원 국가 지 자 단⑬

체 고 업 인 이 사건 도 도 할 행 청이 그 황에 라 도시계획시,

지 하고 체계 지 리하 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할 행 청이 행 착,․

등 인하여 황에 른 도시계획시 지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.

소결(3)

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인하여 이 사건 도 이 사건 사업구,

역에 편입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어 용도 폐지 었 므 이 사건 토지는 도시,

법 조 항 후단 상양도 상인 사업 시행 인하여 용도가 폐지65 2 “

는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소 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” .

다 이 사건 매매계약 효 여부.

앞 본 같이 도시 법 조 항 후단규 민간 사업시행자에(1) 65 2

하여 새 시 용에 상당하는 범 안에 용도폐지

시 상양도를 강 하는 강행규 이고 후단규 하여 사업시행자,

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사이에 체결 매매계약 등 효 법원 고( 2009. 6. 25.

다 결 참조 라고 할 것이다2006 18174 ) .

라 도시 법 조 항 후단규 에 하여 상양도가 강 는(2) 65 2

시 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피고 부 상 매 하 하는 내용 이

사건 매매계약 강행규 인 도시 법 조 항 후단규 에 하여 효라고65 2

할 것이다.

이에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앞 본 자 이 사건(3) , 2005. . .○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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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사업 시행인가에 부가 조건에 라 체결 었고 행 처분인 인가조건,

그 하자가 하고 명 하여 당연 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

권한 있는 에 하여 법하게 취소 도 없어 이미 불가쟁 이 생하 므

인가조건 이행 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 효,

었다는 취지 주장하나 행 처분에 붙 부담인 부 이 소 간 도과,

어 이미 불가쟁 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하고 명 하여 당연 효 보아야 할 경

우 외에는 구나 그 효 부인할 없 것이지만 부담 이행 하게 사,

법상 매매 등 법 행 는 부담 붙인 행 처분과는 어 지나 별개 법 행 이

므 그 부담 불가쟁 는 별도 법 행 가 사회질 이나 강행규

에 는지 여부 등 보아 그 법 행 효 여부를 단할 있는 것이므

법원 다 결 참조 피고 주장 이 없다( 2006 18174 ), .

라 부당이득 범.

피고가 할 부당이득 범 에 하여 보건 도시 법 조 항 후(1) , 65 2

단 사업 시행 인하여 용도가 폐지 는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소

시 사업시행자가 새 한 시 용에 상당하는 범 안

에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 다고 규 하고 있고 앞 본 같이 원고가,

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하면 새 이 한 도시 법상 시 인 도

공원 용이 합계 원 상당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7,868,355,195 ,

라 도시 법상 상양도 상인 이 사건 토지 매매 억 만 원 피고72 450

에게 지 하 다.

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하면 새 이 한 시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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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이 피고에게 지 한 이 사건 토지 매매 과하므 , 피고는 원고

에게 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하여 원고 부 한 매매 억 만72 450

원 할 가 있다.

(3)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법상 상양,

도 상인 시 에 해당한다는 것 잘 알고 있는 악 익자라는 원고 주

장에 하여는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 이 사건 소,

지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 며, 히 앞 본 사실 계에 나타난

이 사건 재건축사업 후 일 과 에 추어 볼 피고가 원고 사이에 상양,

도 상인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것 계 법 해

잘못한 데에 연 하는 것 보일 뿐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,

당시부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법상 상양도 상에 해당 다는 것 잘 알고 있었

다고 보 는 어 우므 이 사건 소를 한 에 악 익자 간주 다고 할 것,

이다.

결국 피고는 원고에게(4) , 억 만 원72 450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

일인 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 송달일인 지는 원2008. 1. 10. 2009. 6. 24.

고가 구하는 에 라 민법에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5% ,

진 등에 한 특 법에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20%

있다.

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 청구는 이,

없어 각할 것인 이 결 같이 한 심 결 당하므 피고 항소는, 1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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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없어 주 과 같, 이 결한다.

재 장 사 한 승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권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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